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
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

     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

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

당사자
성명(명칭)  진 동 식

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24

처분의 원인이 되는 
사실

 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

  (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(기계가공 3급) 취소
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 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

 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4

청문실시

기관명
중부지방

고용노동청
부천지청

부서명 부천고용
센터 담당자 허 준 호

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전화번호  032-320-8997

일시  2022년 12월 27일(월) 16:00 장소 부천고용센터
6층 HRD상담실

주재자

소속 및 

직위   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

산재예방지도과장

성명 김 광 오

 <청문시 유의사항>

 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

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

있습니다.

 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

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

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 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

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끝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




